
제 호 시 보 월317 2009. 3. 30( )

- 1 -

피허가
허가
연월

허가 간

한 해양

연 원

2009.3.1

6

해양

상

등

산시 도 어청도

약 해상9km
706.5㎡

2009.3.16

~

시 지



제 호 시 보 월317 2009. 3. 30( )

- 2 -

고 시

【 】

「 」 「

」

산 시

㎡



제 호 시 보 월317 2009. 3. 30( )

- 3 -



제 호 시 보 월317 2009. 3. 30( )

- 4 -

㎡

㎡



제 호 시 보 월317 2009. 3. 30( )

- 5 -

산시 고시 2009-29

고 시

년 월 일 산시 회 결2009 3 30 얻 년도 회2009 1 추가

경 산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입 출 산∙ 지방자 법

항 규 에133 2 거 붙임과 같 고시합니다.

2009 . 3 . 3 0

산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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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2009-623

공 고

도시계획시 도 사업에 하여 토 계획 용에 한 법( ) 90

같 법 시행 규 에 거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 인가99

열람 실시하여 토지소 자 계인 견 듣고자 아래 같

열람공고 합니다.

2009. 3.

산 시 장

공람 간 공고일 부터 일간1. : 20

공람장소 산시청 도시계획과2. :

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3.

가 사업시행지 미룡동 번지 일원 산북동 일원. : 556-5 945-3

나 사업 종 명.

종 도시계획시 도1) : ( )

명2) :

미룡동 원당마 진입 개 공사-

-삼양 미콘 미성 학 간 개설공사~

다 사업 또는 규모.

사업 시설
결정조서 실시계획 가

비 고폭 원
(m)

연
(m)

폭 원
(m)

연
(m)

적
( )㎡

미룡동 원당
개설공사 소 2-746 8 1,360 8 1,260 10,080

소 계 10,080

시 설
결정조서 실시계획 가

비 고폭 원
(m)

연
(m)

폭 원
(m)

연
(m)

적
( )㎡

삼양 미콘~

미성 학 간

개설공사

소 2-701 8 253 8 62 507
소 2-702 8 257 8 8 296
소 2-703 8 152 8 25 286
소 2-704 8 100 8 96 852
소 2-705 8 238 8 8 356
소 3-429 6 129 6 116 810

합 계 개 노선6 6~8 1,613 6~8 1,322 20,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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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사업시행자 주소 명.

사업시행자 주소 산시 동1) : 8

사업시행자 명 산시장 도시계획과장2) : ( )

마 사업착 공 일.

미룡동 원당마 진입 개- : 2007. 12. 27 ~ 2010. 12. 31.

-삼양 미콘 미성 학 간 개설~ : 2008. 12. ~ 2010. 12. 31.

사용 또는 용할 토지 붙임 참. :

사 공공시설 등 속 양 에 한 사항 해당 없. :

계도 는 열람 장소에 하고 있 니 열람 간 내 열람하시고 견4.

있 시 견 를 출하시 라 자 한 사항 산시청 도시계,

획과 하시 랍니다(450-4447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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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할 토지 미룡동 원당마 진입 개( )□

순 소
적
적
( )㎡

편
적
( )㎡

소 소

성 주 소 성 주소 내

1 미룡동 659-9 33 33 농수산

2 미룡동 663-2 43 43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3 미룡동 556-5 15 15 허철 산시미룡동 원룸304

4 미룡동 568-19 0.6 0.6 승만 경 남양주시 소 600-15

5 미룡동 568-19 0.4 0.4 승
남양주시 소 소강600

홈타 101/801

6 미룡동 573-4 83 83 강효식 회현 정 166

7 미룡동 577-46 전 59 59 점 산시미룡동산 향 차3 1118

8 미룡동 658-2 전 9 9 래 서천 항 성주 강102/605

9 미룡동 659-10 전 73 73 래 서천 항 성주 강102/605

10 미룡동 663-3 16 16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11 미룡동 540-1 3 3 원

12 미룡동 635-1 답 89 89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13 미룡동 642-4 11 11 서문 산시삼학동 아파트101/403

14 미룡동 644-3 122 122 홍공식 2

15 미룡동 666-2 7 7 계양
남양주시 소 소강600

홈타 101/801

16 미룡동 666-3 답 63 63 계양
남양주시 소 소강600

홈타 101/801

17 미룡동 666-4 제 30 30 계양
남양주시 소 소강600

홈타 101/801

18 미룡동 666-5 제 33 33 계양
남양주시 소 소강600

홈타 101/801

19 미룡동 799-1 3 3 계양
남양주시 소 소강600

홈타 101/801

20 미룡동 799-2 53 53 홍복성 산시미룡동799-6

21 미룡동 802-1 36 36 문종

22 미룡동 801-1 23 23 홍선순

23 미룡동 600-1 전 13 13 추상석 산시미룡동601-1

24 미룡동 601-2 17 17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25 미룡동 601-3 26 26 추상석 산시미룡동601-1

26 미룡동 602 5 5 홍양성 산시미룡동602

27 미룡동 602-1 전 13 13 홍양성 산시미룡동602

28 미룡동 802-12 답 20 20 강동환 산시경암동671-17

29 미룡동 572-1 10 10 종 경 화성시태안 산 248

30 미룡동 573-1 36 36 종 경 화성시태안 산 248

31 미룡동 577-44 전 26 26 종 경 화성시태안 산 248

32 미룡동 577-45 24 24 종 경 화성시태안 산 248

33 미룡동 578-2 23 23 종 경 화성시태안 산 248

34 미룡동 578-3 답 33 33 종 경 화성시태안 산 248

35 미룡동 576-1 전 69 69 세 경 화성시태안 산 248

36 미룡동 595-10 4 4 홍순철 산시미룡동595-2

37 미룡동 583-3 전 65 65 한 희 고양시주엽동 문촌6 508/1504

38 미룡동 583-4 전 22 22 한 희 고양시주엽동 문촌6 508/1504

39 미룡동 656-3 38 38 한 수 산시나 동155-6 303/1001

40 미룡동 584-3 전 18 18 만 산시나 동345 109/906

41 미룡동 800-2 답 8 8 점 산시문화동898-16

42 미룡동 800-5 전 21 21 홍양성 1 산시미룡동602

소계 1,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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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소
적
적
( )㎡

편
적
( )㎡

소 소

성 주 소 성 주소 내

43 미룡동 800-6 21 21 손 민 포시 야미동496-4

44 미룡동 800-15 2 2 점 산시문화동898-16

45 미룡동 800-16 전 2 2 점 산시문화동898-16

46 미룡동 579-2 46 46 홍양성 산시미룡동602

47 미룡동 568-1 46 46 홍양성 산시미룡동602

48 미룡동 579-4 답 114 114 복

49 미룡동 572-3 전 25 25 차종선
성남시 당 곡동 청솔143

703-1002

50 미룡동 580-3 답 104 104 세 산시개정 회 304

51 미룡동 577-47 33 33 서 석 산시미룡동577-39

52 미룡동 598-1 전 13 13 애
산시조촌동 동산연 라758-2

동 호221

53 미룡동 802-11 30 30 득 산시미룡동507-1

54 미룡동 802-14 96 96 득 산시미룡동507-1

55 미룡동 802-2 194 194 득 산시미룡동507-1

56 미룡동 802-6 답 81 81 득 산시미룡동507-1

57 미룡동 802-8 답 49 49 득 산시미룡동507-1

58 미룡동 803 답 43 43 고 산시월 동4-7

59 미룡동 588-3 전 27 27 동규 산시나 동100-11 202/401

60 미룡동 593-6 전 11 11 동규 산시나 동100-11 202/401

61 미룡동 540-4 답 5 5 현숙
서 송파 가락동 가락동 센95

트 빌103/2202

62 미룡동 643-3 19 19 홍천 산시미룡동649

63 미룡동 654-2 전 58 58 홍천 산시미룡동649

64 미룡동 654-10 전 5 5 홍천 산시미룡동649

65 미룡동 654-11 전 7 7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66 미룡동 655-2 전 2 2 홍천 산시미룡동649

67 미룡동 655-6 전 38 38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68 미룡동 594-3 128 128 최 산시 산동21-7

69 미룡동 594-4 전 3 3 최 산시 산동21-7

70 미룡동 595-1 전 9 9 최 택 1
산시 암동 세 아파트333-1

105/501

71 미룡동 595-7 165 165 최 산시 산동21-7

72 미룡동 산58 84 84 한 수 1 산시나 동155-6 303/1001

73 미룡동 656-3 38 38 원
서 동 동 현502 101/

2201

74 미룡동 571-4 5 5 선희
산시나 동 아파트155-5

101/1002

75 미룡동 571-6 전 22 22 홍복성 산시미룡동799-6

76 미룡동 571-7 전 90 90 홍복성 산시미룡동799-6

77 미룡동 556-4 답 57 57 홍복성 산시미룡동799-6

78 미룡동 562-5 전 44 44 산시미룡동563-1

79 미룡동 596-5 38 38 수 산시미룡동596-2

80 미룡동 555-4 35 35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81 미룡동 834-38 4 4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82 미룡동 802-11 2.56 2.56 현
전 역시서 정 동 성640

아파트127/1105

83 미룡동 575-4 답 30 30 수 산시미룡동568-2

84 미룡동 568-18 22 22 신 산시평화동65-18

소계 1,847.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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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소
적
적
( )㎡

편
적
( )㎡

소 소

성 주 소 성 주소 내

85 미룡동 802-13 38 38 순 산시미룡동802-5

86 미룡동 573-5 3 3 강효식 산시회현 정 166

87 미룡동 660-17 전 24.24 24.24 판 산시수송동 경암연 주택다동10-4 101

88 미룡동 660-18 전 4.54 4.54 판 산시수송동 경암연 주택다동10-4 101

89 미룡동 660-19 전 0.3 0.3 판 산시수송동 경암연 주택다동10-4 101

90 미룡동 660-20 전 13.63 13.63 판 산시수송동 경암연 주택다동10-4 101

91 미룡동 660-17 전 24.24 24.24 심상곤 산시 암동364-1

92 미룡동 660-18 전 4.54 4.54 심상곤 산시 암동364-1

93 미룡동 660-19 전 0.3 0.3 심상곤 산시 암동364-1

94 미룡동 660-20 전 42.72 42.72 심상곤 산시 암동364-1

95 미룡동 660-17 전 24.24 24.24 산시조촌동 현 아파트903-2 102/708

96 미룡동 660-18 전 4.54 4.54 산시조촌동 현 아파트903-2 102/708

97 미룡동 660-19 전 0.3 0.3 산시조촌동 현 아파트903-2 102/708

98 미룡동 660-20 전 42.72 42.72 산시조촌동 현 아파트903-2 102/708

99 미룡동 597-3 44 44 성
수원시 선 서 동 센트라 스371

103/1303

100 미룡동 552-1 17 17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1 미룡동 552-2 전 12 12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2 미룡동 554-1 13 13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3 미룡동 554-2 81 81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4 미룡동 555-1 43 43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5 미룡동 556-1 66 66 홍동식 산시나 동 호타 101/201

106 미룡동 416-18 57.4 57.4 종 순 산시미룡동주공 차3 304/501

107 미룡동 661-1 361 361 산 학 산시 학 1170

108 미룡동 668-18 725 725 산 학 산시 학 1170

109 미룡동 641-1 11 11 산 학 산시 학 1170

110 미룡동 646-1 10 10 산 학 산시 학 1170

111 미룡동 656 전 17 17 한 수 산시나 동155-6 303/1001

112 미룡동 656-1 493 493 산 학 산시 학 1170

113 미룡동 659-8 34 34 산 학 산시 학 1170

114 미룡동 660-1 33 33 산 학 산시 학 1170

115 미룡동 660-2 72 72 산 학 산시 학 1170

116 미룡동 660-3 45 45 산 학 산시 학 1170

117 미룡동 660-4 63 63 산 학 산시 학 1170

118 미룡동 660-5 165 165 산 학 산시 학 1170

119 미룡동 660-6 454 454 산 학 산시 학 1170

120 미룡동 660-12 43 43 산 학 산시 학 1170

121 미룡동 660-13 82 82 산 학 산시 학 1170

122 미룡동 660-1 3.27 3.27 경수
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3 7-235

트107/1905

123 미룡동 660-2 7.18 7.18 경수
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3 7-235

트107/1905

124 미룡동 660-3 4.54 4.54 경수
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3 7-235

트107/1905

125 미룡동 660-4 6.27 6.27 경수
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3 7-235

트107/1905

126 미룡동 660-5 16.54 16.54 경수
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3 7-235

트107/1905

소계 3,206.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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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 소
적 적
( )㎡

편 적
( )㎡

소 소

성 주 소 성 주소 내

127 미룡동 660-6 45.36 45.36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28 미룡동 660-12 4.27 4.27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29 미룡동 660-13 8.18 8.18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30 미룡동 660-17 전 7.27 7.27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31 미룡동 660-18 전 1.36 1.36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32 미룡동 660-19 전 0.09 0.09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33 미룡동 660-20 전 4.09 4.09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34 미룡동 660-7 전 5.27 5.27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35 미룡동 660-8 전 4.63 4.63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36 미룡동 660-9 전 3.18 3.18 경수
천 신흥동가 신흥아파트3 7-235 10

7/1905

137 미룡동 562-6 7 7 산시산 동3620-8

138 미룡동 643-4 17 17 서문 산시삼학동 아파트811 101/403

139 미룡동 801-6 답 20 20 고 산시월 동4-7

140 미룡동 801-2 281 281 고 산시월 동4-7

소계 408.7

합계 6758.77

사용 또는 용할 지장 미룡동 원당마 진입 개( )□

순 소
물건
종

조

규격

적 또는
수량

소 소

성 주 소 성 주소 내

1 미룡동 펌프 3.84m2 산시

2 미룡동 568-4 가 64.96m2 신 산시평화동65-18

3 미룡동 595-9 가 69.0m2 홍순철 산시미룡동595-2

4 미룡동 596-2 가 79.5m2 수 산시미룡동596-2

화 실 1.5m2

담 6.4m2

5 미룡동 597-1 가 60.75m2 손춘 산시미룡동597-1

화 실 5.75m2

담 16.5m2

6 미룡동 800-5 담 27.75m2 홍양성 산시미룡동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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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할 토지 (□ 삼양 미콘 미성 학 간 개설~ )

순 소
적
적

( )㎡

편
적
( )㎡

소 소

성 주 소 성 내

1 산 동 945-3 전 34 34 산시

2 946-5 전 341 341 〃

3 947-6 전 103 103 〃

4 922-139 9 9
산시 1

식( )
서 선연 33 축협 농협, 가압

5 922-140 284 284 산시

6 922-142 145 145
산시 1

식( )
서 선연 33

축협 농협,
수산업 새 고,

가압

7 922-144 전 52 52 〃 〃 〃 가압

8 922-146 전 236 236 정경제원( )

9 922-152 전 30 30 산시

10 922-149 176 176 정경제원( )

11 922-151 전 61 61 〃

12 922-148 전 18 18 산시

13 922-96 10 5 정경제원( )

14 922-103 311 4 〃

15 922-47 393 21 〃

16 922-163 40 40 〃

17 922-162 전 190 190 무( )

18 922-156 전 134 134 산시

19 922-165 전 156 156 무( ) 식

20 922-154 전 139 139 산시

21 922-158 451 451 〃

22 922-160 전 148 148 〃

23 852-1 37 37 〃

24 853-3 293 293 산시 1
산 동

갈 경노원 1

합계 필24 3,791 3,107

사용 또는 용할 지장 (□ 삼양 미콘 미성 학 간 개설~ )

순 소
물건
종

조
규격

적 또는
수량

소 소

성 주 소 성 내

1 922-140 건물 스 트 24.38㎡

2 922-141 건물 스 트 12.53㎡

3 922-140 담 블럭 23.12㎡

4 922-141 담 블럭 7.42㎡

5 922-140 나무 향나무 주5

6 922-146 전 건물 스 트 60.76㎡

7 922-146 전 담 블럭 19.20㎡

8 922-146 전 나무 향나무 주1

9 922-146 전 나무 감나무 주1

10 922-151 전 건물 스 트 46.12㎡

11 922-46 전 건물 스 트 5.60㎡

12 922-151 전 나무 살 나무 주1

13 922-151 전 나무 추나무 주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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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2009-647

군산시 룡 지구 주거 경 개 사업에 하여 도시 및 주거 경 법 조1. 2 30

규 에 한 사업시행계획 를 동법 조 및 동법시행 조 규 에 거31 42

일반인에게 공람하여 견 듣고자 아래 같이 공고합니다.

본 사업시행계획 에 하여 견이 있 시면 공람 간 내에 견 를 공람장소에2.

출하여 주시 바랍니다.

월 일2009 3

군 산 시 장

가 구역 지.

구역 지 조①

역 ( )㎡ 비고

신
산시 룡 지2

주거 경개 사업 비 역

산시 룡동

지 원861-1
19,455.8

사업시행계획 주요내용②

가 토지이용계획에 한 계획( )

나 반시 및 공동이용시 계획( )

다 건축 주용도 건폐 용 높이 에 한 계획( ) , , , ,

라 타 시행규 사업명칭 시행 도 및 시행자 국 공 지조 등( ) ( , , · )

공람 공고 간 공고일 부 일간: 30③

공람장소 및 견 출 군산시청 건축과:④

도 열람 군산시청 건축과:⑤

타 자 한 사항 군산시청 건축과 하시 바랍니다( 450-4476) .⑥ 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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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2009-599

공 고

산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 한 례 안 입법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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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도시공원 지 등에 한 하1 ( ) ( “ ”「 」

라 한다 같 시행 하 라 한다 같 시행규 하 규), ( “ ” ), ( “ ”

라 한다 에 사항과 그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규 함)

한다.

는 산시 하 시 라 한다 도시계 역안2 ( ) ( )ꡒ ꡓ

공원 지에 하여 한다.․

에 사 하는 어 는 다 각 같다3 ( ) .

공원 지 라 함 에 규 공간 또는 시 말한다1. 2 1 .ꡒ ꡓ

2.ꡒ공원 라함ꡓ 2 3 규 에 하여 도시공원 하 공원( “ ꡓ

라 한다 결 것 말한다) .

3.ꡒ공원시 라 함 에 규 공원시 체 말한다2 4 .ꡓ

4.ꡒ 지 라 함 규 에 하여 지 결 지역2 6ꡓ 말한다.

5.ꡒ도시지역 라 함 계 에 한 에 한 도시「 」ꡓ

지역 말하 동 에 한 리지역에 지 지 단 계 역, 2

포함한다.

6.ꡒ도시 계 라 함 공원 지 본계 립 시 공원 지ꡓ

본계 에 하여 할하는 도시지역 지 보 특별 필

한 지역 하여 하고 립하는 계 말한다.

지 계약 라 함 도시민 할 는 공원 지 하7. “ ꡓ

하여 도시지역 안 식생 또는 상 양 한 지 해당 지

도시민에게 공하는 것 건 해당 지 식생 또는 상

지보 에 필 한 지원 하는 것 내 하는 계약 말한다.․

단 지 라 함 필지 지 필지 상 연 지 동8. 1 2ꡒ ꡓ

개 또는 하고 는 지( )

계약 라 함 도시지역 안에 지역 양 한 연경9.ꡒ ꡓ

보 등 하여 하고 지 등 에 하여 산시

하 시 라 한다 과 체결하는 식 계약 말한다( “ ”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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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계 본 향 시 도시지역안에 지 보4 ( )

하고 지가 한 공간에 지 창 하여 간 과 연 어 살아

갈 는 건강하고 한 도시 경 도 에 도시11

계 립하여야 한다.

비계 립 지 지 시 에5 ( ) 4①

도시 계 탕 가 필 한 지역 지 지

하여 비계 립한다.

지 지 에 공원 지 본계 통하여 도5②

시 지 계 과 연계 갖고 지 트워크 계 과 상

연결 도 한다.

지 는 다 각 지역 고 하여 지 지 경계, ,③

지 한다.

도시 상징 는 지역1.

지가 고 가 집 시가 지역 주택지 상업업 지2. ( , )․

3. 경 지 미 지 또는 보 지 등 경 지에 특별 한 지역,

지 단 계 역4.

재개 지역 개 한 역5.

도시 연공원 역 내 취락지역6.

공 산업단지7.

지보 에 한 실 지역8.

시 지역9.

진에 한 주민 또는 업 식 지역10.

그 에 시 지 보 필 하다고 하는 지역11.

지 보 필 한 지역 지만 지 체④

지 할 없는 경우에는 필 에 라 개략 타내도 한다.

지 지 곳 비계 립하여 진하거⑤

에 한 계약에 하여 진한다13 .

지 계 사업 등 포함하여 체 고 실 가⑥

능 하도 립한다.

도시 비계 립 차 도시 비계 다 각6 ( )

에 라 립한다.

지 가 지 비계 향 한다1. .

가 지 에 한 비계 본 향 지 보.

하고 지가 한 공간에 지 창 하여 단 생태계 연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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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하여 계 한다.

간과 연 어 살아갈 는 건강하고 운 경.

하여 계 하는 향 립한다.

비계 립할 에는 지 지에 한2. 악

루어 야 하 다 각 사항 악하여야 한다, .

가 지 상.

도시 생태. ( )

다 공공시 사 지 주택 상업 업 지 공 등 상 과. ( , · , )

가능한 공간 등 악

라 도 하천 상 과 가능한 공간 등 악.

마 시민 업 등 동에 한 참가 향 악.

지 상 한 비계 악3.

가 필 한 가 가능한 등 별 하고, ,

진계 한 지 과 도 한다.

가 공원 등 시 지 공간 지 마 공 철도변 하천변 하천. , , , , ,

지 도 공공건 벽 상 등 가능한 공간 한다, , .

지 지 에 하여는 상 등 악하여.

과 도 한다.

과 탕 해당 지 여건에 합한 주4.

라 미래상 하고 체 고 실천 가능한 향 량 간 등( , )

시한다.

각 별 지 보해야 할 역 체 하는 도 하여5.

계 립 한다.

가 공간 상 실 시도 감도 등 그. ,

해하 게 한다.

공간 상 계 후 습 시각 미지 하여.

과 악한다.

계 하여는 민간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6.

프 그램 도 계약 체결하고 민간 업 행 등 각, · ·

주체별 역할과 체 하여 실질 진 루어지도 한다.

도시 계 립 상지7 ( ) 시 도시 계 립 상지는 공공시

과 사 지 하고 공 등 공공시 에 하여는 극,

진하 주택지 등 사 지에는 시민 극 참여가 루어질,

도 한다.

공 시 계 공공시 지8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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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계 별 과 같다1 .

사 지 계 사 지 계9 ( )

별 같다2 .

프 그램 책 계 실 하여는10 ( ) ①

사업과 동에 한 다양한 프 그램 책 하여 개해 간다.

프 그램 다양 하여 민과 역할 담 하여②

프 그램 책 하여야 하 공원 지 본계 과 계 하고,

공원 지 본계 과 에 포함 도 한다.

보 동 시 도시 하고 시민 식향상11 ( ) ①

하여 다양한 진 동 개 보 한다· .

시 시민참여 에 한 운동 하여 행 시민 업 비, , ,②

리민간단체 등에 한 역할 담과 상 연계 통한 계

하여 트 통한 운동 개 도 한다.

운동 내 에는 다 각 사항 포함 도 한다.③

운동 본 상1.

운동 계 과2.

운동에 한 체 행동계3.

사운동과 연계 등에 한 사항4.

시민참여에 운동 개는 시민참가에 한 꽃 는 마④ ꡒ

가꾸 억 걷고 싶 등과 같 시민, ,ꡓ ꡒ ꡓ ꡒ ꡓ

근감 갖고 참여할 는 계 여한다.

시 식 보 하여 다 각 같 사항 필 한⑤

보 행사 동 개할 다.

각 공원 지시 에 한 안내 플 포1. ·

식지 등 통한 보2.

공원 지에 한 사진 포 트3. ·

공원 지 보 언 에 보도4. ·

공원 지에 한 학행사 강연 개 등5. · ,

사 트 시상6.

람 개7.

진8.

그 에 시 필 하다고 하는 사항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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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지 등 상 지는 시민에게 공 는 지공간12 ( ) ①

므 식재공간과 한 식시 등 감안하여 곱미300

상 단 지 어야 한다.

상 지는 개 또는 하고 는 지 한다.②

상 지는 사 또는 하는 리가 어 지 아니③

한 지 어야 한다.

상 지 하고 할 고 하여야 할 사항 별 과 같다3 .④

계약 간 계약 간 상 하 시 계약 당시13 ( ) 5 ,

지 상태에 라 계약 간 할 다.

계약체결 지 계약 지 신청에 하거 시14 ( ) ①

지 보 하여 직 지 계약 필 한 지 사하여 그․

거쳐 별 지 계약 하여 계약 체결할4

다.

지 지 계약 신청 거 시 지 보② ․

하여 지 계약 필 한 경우에는 해당 지 상 림

태 규 근 개 후 안 지 향 리 리, , , , , ,

에 한 사항 등에 하여 지 사 실시한다.

시 비 지 계약 체결 지 역에 하여 그15 ( )․

계약내 에 라 다 과 같 필 한 시 비한다.․

1. 림 양 한 곳 가 연상태 지하는 것 하고 림상태, 가

양 하지 못한 곳 식재 또는 간 등 가꾸 에 필 한 간단한 비 실시

한다.

시민 한 안내 산책 등 하 림 경2. , , ,

에 한 피해 하는 안에 비한다.

안내 지 계약 역 안 알아보 운 에 지 계약3.

취지 리 간 등 시하여 한다, .

공고 시 지 계약 변경 포함 체결 후 계약 지16 ( ) ( ) (

비가 필 한 경우에는 비가 료 후 시민 상 할 도)

다 각 사항 시보 또는 시 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

는 지 알 도 한다.

지 계약 역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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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계약2.

역3.

리 간4.

계약 변경 또는 해지 규 에 하여 체결 지17 ( ) 14

계약 내 변경 또는 해지하고 하는 경우에는 시 과 지 가

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.

계약 갱신 시 계약 만료 월 지 계약갱신 여 에 하18 ( ) 1

여 지 하여야 하고 지 는 계약 만료 지, 14

계약 갱신여 시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계약 시 지 계약에 하여 계약당사 가 계약내19 ( )

한 경우에는 다 각 취할 다.

간 고 본 계약 행하도 청할 다1. .

에 한 간 내 한 행 청 하 에도 하고 그2. 1

상태가 지 경우에는 계약 한 행 하여 필 한 강

하거 계약 계약 해지할 다.

에 한 에 비 계약 한 가 담하는 것3. 2

한다.

행 한 지 계약 체결한 지 가 다 행20 ( ) ①

하고 할 에는 미리 시 에게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.

해당 지 행1.

2. 지 계약 체결 지에 사 또는 하는 리 행

지 보 에 한 향 미 우 가 는 행3.

시 항 통보 지 계약 체결에1②

하여야 한다.

비 지원 등 시 지 계약 체결한 상지에 한21 ( ) ①

지 비 지 리비 지원할 다· .

시 항에 라 지 계약 체결한 경우 지12 1② 「 」

에 라 재산 가 비과 도 하여야 한다.

원상 복 시 간 만료 에 라 지 계약22 ( ) 17

해지한 에는 지 내에 한 경시 철거하는 것 원 하

하여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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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상지역23 ( ) ① 계약 다 각 지역 상 한다.

도시지역 안에 등에 라 지역 양 한 연 경 보할1.

고 역 경계 할 는 규 블럭 단지 등 지( · · )

도시 계 에 지2.

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 업 지 공업지 주 상 공 재지 하천 등3. , · , , · ·

상 사람 래가 빈 하거 생 주변 지역

택지개 지 주거 경개 지 도시재개 지 산업단지 공단지4. , , , (

포함 도시개 역 지 단 계 역 개 한 역 우), , 1 2 ,

해 지역 집단취락지 등과 같 개 행 에 하여 새 공동체가·

는 지역

통시 지 등 공공시 지 주변지 경 미 지5. , ·

그 에 시 필 하다고 하는 지역6.

항에 한 계약 상지역 내에 림 가 경우에는 포1②

함한다.

항 항 규 에도 하고 에 한 도시공원 포1 2③

함 어 거 산림 원 리에 한 산지 리「 」 「

등에 라 리 고 는 산림 경우에는 계약 상 지역에」

한다.

계약내 계약 체결하는 에는 다 각 사항24 ( )

필 한 사항 하여야 한다.

심어 가꾸는 등 에 한 사항 다 사항1. ·

고 하여 하도 한다.

가.

는 해당 계약지역 과 도에 맞게 하(1) 여야 하

하여야 할 등에 하여 필 한 사항 하도 한다, .

지역주민 지역 생태 생 경 감안하여 특색 는(2) ,

하여 할 다.

해야 할 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하여 하도(3)

한다 경우 체 할 필 는 없 엽 또는.

상 또는 등 하도 한다, .

체 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에 라(4)

에 합한 택하도 한다 다만 에 합한 라 하 라도. ,



제 호 시 보 월317 2009. 3. 30( )

- 24 -

주변 경에 피해 주는 피한다.

는 양에 식재하는 뿐만 아니라 컨(5) ,

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식 할 다( , ) .

.

계약지역 내 주택지 경우에는 개 원 상 벽(1) , , ,

니 창가 또는 단지 내 계약지역 주변 도 하천변 등 연 경, ,

에 도움 는 한다.

계약지역 내에 보 가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(2)

포함 시킬 다.

가 경계 담 포함 생울타리 하고 블 담 낮(3) ( ) ,

블 내 에 식재하거 블 담 거하고 내 에 식· ·

재하는 것 할 다.

심어 가꾸는 등 리에 한 사항2.

가 가지 지 주 병 해 비료주 등에. , , , , ,

한 사항

계약 간 에는 계약지역 내 지 것 라 하.

라도 함 채하지 하도 계약 에 시할 다.

도시 리 간에 한 사항3.

가 계약 간 해당 지역 양 한 연 경 하 하여. 5

상 한다.

계약 변경 또는 해지에 한 사항4.

계약에 한 경우 등에 한 사항5.

등 도시 재료 공 행 재 지원 등 도시 에6. ㆍ 필

한 사항 다 각 사항 산 안에 지원할 다.

가 계약 역 안내 료.

료 포.

다. 생울타리 벽 상 등 할 경우 지원 보 료 계 등, ,

라. 병해 등 지 리 비 보 또는 도 비 여·

마 가 또는 지도 보 공. ,

한 계 지 리 료상담.

사 그 에 시 필 하다고 하는 사항.

계약지역 경계 시 등에 한 사항7.

가 지 등 계약체결 청 시 블럭 단지 등 심 도. · ·

하천과 같 경계 할 는 곳 경계 시 한 도 첨,

하여 한다.

공 등 도시 재료 리에 한 사항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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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계약체결 후 지원 등 도시 재료 리에 하.

여는 지 에게 과 리 한다.

그 에 시 필 하다고 하는 사항9.

지 등 주민 운 계약 체결하25 ( )ㆍ ①

고 하는 한 지역안 지 등 계약에 한 사항 등

에 하여 합 하고 계약 체결 행 리 등 하여 주, · ·

민 다.

주민 는 지 등 운 한다· .②

계약 체결 청 계약 체결하고 하는 지26 ( ) ①

등 에 주민 통하여 별 계약 하여25 5

시 에게 계약 체결 청할 다.

항 규 에 라 계약 체결 청하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1②

지역 지 등 원 동 얻어야 한다.

주민 견 청취 시 에 한 계약 체결 청27 ( ) 26①

에는 당해 계약 안 시보 또는 시 지에 공고하고( ) 14

상 열람할 도 한다.

항에 라 공고 내 에 하여 견 는 는 열람 간 내에 시1②

에게 견 할 다.

시 견 타당하다고 는 에는 지 등과③

하여 계약내 에 하도 한다.

계약체결 시 에 라 주민 견 청취 결과 등28 ( ) 27

지 등과 하여 계약 체결한다.

계약체결 공고 계약 체결 경우에는 계약29 ( ) ,

역 계약체결 내 등 시보 또는 시 지에 공고한다, , .

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규 에 라 체결30 ( ) 28①

계약 지 등 변경 또는 해지하고 하는 경우에는 시

과 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.

항에 라 계약 변경 또는 해지에 하여는1 24 29②

지 규 한다 다만 계약해지 경우에는 지 등 과. ,

상 동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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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갱신 지 등 계약 간 만료 개월 지 계약31 ( ) 1

갱신 여 에 하여 한 후 그 결과 시 에게 통

보하여야 한다.

계약 시 시 지 등 계약내 한32 ( )

경우에는 지 등 해결할 도 하고 계약 에,

하여 해결 가능하거 상태가 월 과하여6

지 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할 다.

등 등에 한 사항 시 계약에 라 지원33 ( )

등 해당 지 한다 다만 계약 간 에는 지원. ,

등 채 훼 하거 처 등 할 없다· .

리 시 도시공원 지 시민 편리하게 할34 ( ) ①

도 개 하여 리하여야 한다.

항 규 에도 하고 시 보 하여 시 필 하다고1②

하는 경우에는 시간 한할 다.

공원 계 경미한 변경 규 에 라 하35 ( ) 13 4

는 공원 계 경미한 변경사항 다 각 같다.

산림 경 하는 림 림사업1. ·

지에 포함 는 지에 식재 행 등2.

3. 공원 리 한 등 리시 보 개량사업·

공원 어린 공원 계 변경4. ·

5. 도시공원 안 공원시 규 시 보다 하거 폐지하는 경우

거 퇴 시 다 각 어느 하 에 해당하는36 ( )

에 하여는 거 하거 퇴 할 다.

염 질 는1.

다 사람에게 험 미 게 할 우 가 는2.

공원 안에 질 란하게 하는3.

공원 안에 주 하여 다 사람에게 피해 주는4.

그 에 거 하여야 할 특별한 사 가 는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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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복 등 공원 사 하는 가 공원시 훼 하거37 ( ) ①

실시킨 경우에는 원상복 하 시 검사 아야 한다, .

② 항 규 에 원상복 비 사 담 하고 행1 ,

하지 아니 할 에는 시 원상복 하 그 비 사 징 한다, .

해 상 등 사 가 공원 사 하는 간 에 주 또는38 ( ) ①

고 하여 해가 생하 거 시 훼 또는 실시킨 경우에는

사 가 그 해 상 하여야 한다.

항 규 에 실 또는 훼 에 하여 사 는 그것1②

행 에 한 것 아니라는 상책 할 없다.

사 가 주 하는 행사 하여 시 안에 생한 사고에 하여 사③

는 민사상 또는 사상 책 진다.

39 (공원 허가 시 규 에 하여 허가) 24①

할 는 공원 다 각 같다 도시공원 허가. ( )

도시계 사업 또는 다 에 하여 공원 료1. (

료 경우는 료 말한다 공원)

2. 계 에 한 규 에 한 단계별 집행계85「 」

상 단계 집행계 에 포함 지 않 공원1

3. 계 에 한 규 에 한 단계별 집행계85「 」

립하여야 하는 공원 허가 신청 동 집행계

립 지 않 상태에 도시 리계 결 고시 경과 공원2

항 규 에 하여 공원 허가 하고 하는 경우 그24 1②

허가 다 각 에 한다.

1. 22 규 에 한 리 가 건 공원내에 업8 : ․

업어업 또는 업 한 업 과 생산 건 한 것․

규 에 한 가 건2. 22 9

가 창고시 험 처리시 또는 그 도에 해당하지.ꡒ ꡓ

아니하는 건 창고 냉동냉 창고 하역 것, ,․

식 시 재 사 료 양시 재 실. , ,ꡒ ꡓ

것

다. 지 에 한 필지 단 하여 하 필지에 건 할 는「 」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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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연 곱미 하 것200

라 공원 결 한 후에 하 필지 상 필지 할한 경. 2

우에는 할 후 필지에 계없 하 필지 볼 것

규 에 한 가 건3. 23 2

가 가 건 간 안에 공원 계 에. 1

애가 지 않 경우 연 가능.

건 공 개 재 또는4. ․ ․

가 당해 공원결 에 미 건 등 계 규 에 한. 「 」

허가 아 었거 특 건 리에 한 특별 에「 」 하여

공 검사필 건 건 에 등재 한 건 과

에 건 과 다 에 하여 공 에 해당할 것

가 건 건 에 등재 건 연.

내 것

다 단 건 상 건 할하거 또는 상. 2 2

건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 새 운 지 지 아니하는(

동 지 안에 할 또는 합병 라도 할 또는 합병 도

사 하는 경우 한다)

라 새 운 지 필 한 건 또는 근에 락 없는 집.

등 허가 하여 진 도 상하 도 타 시 필 한 경우, ․

가 아닐 것

마. 건 후에 가 내 보 시 경우에는 내 것3 ( 2 )

주차 지상에 하는 주차 아 트 근 크리트 또는5. : ․

쇄 등 포 하는 경우에는 간 만료 후 포 한 에 하여

허가 가 시 원상 복하도 취할 것

공사 비 재료 공사에 필 한 한 것6. :

항 허가는 다 각 에 합하여야 한다2 .③

허가시에는 도 사 지 않도1.

체 재할 것

지하에 독립 시 하는 경우 타 드2.

시 하여야 할 시 공원 지상에 하는 경우에는 그

규 하고 차폐 식재 등 경 하여 주변 경 과․ ․

게 할 것

폐 매연 과다 등 경 염 하는 시 아닐 것3. ․

4. 가 건 에 지 리는 지 시행 항6 2「 」 규

에 한 다 지 에 해당하는 도 변경시킬 아닌 시 고

시 도 변경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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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건 경우 허가 하여 새 운 진 도 하5.

지 아니할 것

타 건 등 계 에 지 아니할 것6. 「 」

항 규 에 하고 다 각 에 해당하는 공원에 하여는1 1④

허가 할 다.

항 내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1. 1 1 3 16

규 에 한 공원 계 상 허가 재 공원시 계 없고 시

공원 리에 지 없다고 하는 경우

항 에 해당하는 공원 규 에 한2. 1 2 3 16

공원 계 상 공원시 계 지역 경우

3. 「도시계 시 결 에 한 규 규3」․ 에

하여 하는 다 도시계 시

지 허가 규 에 하여 허가 할40 ( ) 38①

는 지는 다 각 같다.

도시계 사업 또는 다 에 하여 지 료1. (

료 경우는 료 말한다 지)

2. 계 에 한 규 한 연차별 집85「 」 행계

상 단계 집행계 에 포함 지 않 지1

3. 계 에 한 규 한 연차별 집85「 」 행계

립하여야 하는 상 지 허가 신청 동 집

행계 립 지 않 상태에 도시계 결 고시 경과2

지

4. 도시계 시 결 에 한 규 규3「 」․ 에

라 지 복 결 어 는 다 도시계 시 에 하여는 1

내지 규 에 하고 허가 할 다3 .

시 규 에 한 지 안에 허가는 다 에38②

합한 경우에 허가 하여야 한다.

항 내지 규 에 한 에1. 3 2 1 2 4 6․

합할 것

지 가 지 는 진 도2.

가. 건 상 도 사 하 하여 하고 하는 경우에는「 」 허가

할 없다 다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, .

도 가 미 도시계 결 경우에는 도 개 지.

간에 한할 것

다 진 도 규 는 원 미 하 하 그 상 필. 8 ,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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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는 규 에 한 도 계22 3 (「 에 한

사도 규 에 한 도 말한다 허가 할 것)」 「 」

라 도 변 지 가 지 는 진 도 간 거리는 미 상. 250

할 것 다만 지 여건상 가피하거 통과 통 원 한 통 하. ,

여 시 특 상 진 리가 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마 동차 도 변 또는 우 도 변 지에는 허가할 없다. .

다만 진 도 개 지 능 해하지 아니하 주변 통,

체 격 감 시키는 등 그 필 는 경우 도 리청과

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. 마 단 규 에 하여 하는 도 가 사 하는 것

가피한 경우에는 규 에 한 도 허가 할 것22 3

사 철도변 지 안에 허가 하고 할 에는 철도안 시행. 「 」

에 라 철도보 지 리 사 에 할 것63

아. 산업단지주변 지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 망계 에 라 도시계

도 하도 하고 개별공 별 는 허가할 없다.

. 지 결 하여 지 에 한 지 지 지가 맹「 」 지가

경우에는 지 지 여건 고 하여 도 계 한 후 허가

하거 규 에 한 도 허가 할것22 3

공사 비 재료 지 공사 당해 지 게3. :

원 시 도 철도 등 공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 가 건 지( )․

여건상 미 상태 지 안에 하는 것 가피한 경우에는 건「

시행 항 규 에 한 가 건15 5 3」 처리할 것

항 허가는 항 각 에 합하여야 한다2 48 3 .③

허가 간 시 규 에 한 공원 또는41 ( ) 39 40①

지 허가 간 내 한다 단 항1 .( ,39 4 3 40 1

항 경우는 사업시행 하여 간 한다4 )

항에 한 공원 또는 지 허가 하는 경우1② 그 간 시

공원 지 사업 시행시 감안하여야 한다, .

공원 또는 지 허가 가 그 간 연 하고 하는 경③

우에는 그 간 만료 에 허가 간 연 신청 하여야 한다30 .

항 규 에 하여 허가 간 연 신청 시 그 사3④

검 하여 타당한 경우 그 간 연 할 다.

료 등42 ( ) ① 규 에 한 료는 재산39 40 「 」

또는 지 재「 」 계규 에 한 등 하여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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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라 별 에 하는 료 하여야 한다6 .

② 항 항 료는 허가시에 연액 징 함 원1 2

하 허가 상 시 질에 라 월액 등 징 할 다.

미 한 료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각 에 해당하는. ,③

경우에는 해당 할 다.

천재지변 등에 하여 허가 취 한 경우1.

허가 과 차 가 어 산 가피하다고 하2.

는 경우

시 다 각 에 해당할 에는 료 감 할 다.④

1.공원 사 공 또는 공 한 비 리사업

2. 보 할 사 또는 한 공 는 비 등 건립할

타 특별한 사 료 징 가 당하다고 경우3.

료 등 시43 ( ) 39 규 에 하여 허가, 40

다 각 에 해당 는 사항에 하여는 료 한다.

지1. 22 5 12 14

2. 시에 공 또는 공공 공원 또는 지 사 하고 할

허가취 등 시 다 각 에 해당할 에는 공원 지44 ( ) 1

허가 취 하거 지 공 변경 개 등 타, , ,

필 한 처 할 다.

또는 에 한 한1.

료 체 하2.

타 시 필 하다고 할3.

등 폐지신고 공원 지 가 허가 간45 ( ) 만료 에

폐지하고 할 에는 미리 시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원상 복 등 공원 지 는 간 만료 었46 ( ) ①

거 폐지하 에는 공원 지 원상 복하여야 하고 시,

검사 도 한다 다만 공원 지 지 리상 필 한 시. ,

시 과 하여 그 시 체 시 에게 상 양여할 다.

시 규 에 한 원상 복 가 다 각25 38②

어느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 복 또는 시 보 리․

업 집행하고 그 비 징 할 체 경우 지 체 처,

에 하여 징 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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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상 복 하지 않아 공 해한다고 단1.

량한 리 행하지 않 안 사고 등 험 생2.

상 는 경우

타 시 가피하다고 하는 경우3.

리 양도양 규 생한47 ( ) 39 40①․ ․

리는 양도 또는 하거 담보에 공하지 못한다 다만 사 지. ,

특별한 사 에 하여 시 허가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항 단 규 에 하여 양도 또는 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1②

사 간내 리 승계한 것 본다.․

능 시 항 규 에 라 산시 공48 ( ) 50 2①

원 원 하 원 라 한다 다( “ ” ) .

원 는 다 각 사항 심 한다.② ․

공원 지 본계 에 한1.

공원 계 심2.

도시 계 심3.

그 에 공원 지 하여 시 하는 사항4.

원 는 원 원 각 포함하여49 ( ) 1①

상 원 한다10

원 시 고 원 원 에 한다, .②

원 당연직 원 원 담당 건 통 한다③

원 다 각 에 시 또는 하는 한다.④

학 또는 학 학과에 재직하고 는1.

시 야에 사하는 상 공 원2. 5

도시공원 지도시계 경 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 지에 한 학식과3. ․ ․ ․ ․ ․ ․

경험 한

하는 원 는 하 연 할 보 원2 , ,⑤

는 간 한다.

원 사 처리하 하여 간사 간사는 업 담당하는,⑥

담당주사 한다.

직 원 원 하 원 업 한다50 ( ) , .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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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득 한 사 직 행할 없 에는 원 그②

직 행한다.

원 는 안건 생할 시 원 집한다51 ( ) .①

는 재 원 과 개 하고 원 과 찬,②

결한다.

③ 원 결에 해 계가 는 원 그 결 에 참여할 없다.

원 해 시 다 각 어느 하 사 가 생하52 ( )

경우에는 라도 원 해 할 다.

원 실 행하지 아니할1.

2. 원 심 업 하여 지득한 등 심 사항 누 할

원 심 업 하여 민원 야 할3.

타 상 등 원 합하다고4.

당 원 에 한 원에 하여는 산 안에 당53 ( ) ,

여비 타 필 한 경비 지 할 다, .

규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규 한다54 ( ) .

는 공포한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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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1【 】

공 시 계 ( 8 )

1.

가.

는 양 질 한다 특 질 는1) . ,

공공시 가 도시 지역 역할 담당하는 것 고,

하여 하도 한다.

과 비 도 하도 한다2) .

계 체 알 도 도 한다3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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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3【 】

지 계약 상 지 시 고 할 사항( 12 )

지 여 건 고 할 사 항

우

상지

주 상 양 한 림지 지 변지 등1. , ,

연 경 하고 는 지 계

에 하여 지 계약에 한 지 않

지

지 야 지 지 지지역 개2. ,․

한 역 도시 연공원 역 경 지, , ,

지 등 림지 우 하 계약 당시,

상 양 한 림지가 아니라도 계약 후 식

재 등에 하여 간 지 가능한

지

주택지 림지가 연결 연 지 원3.

래는 림지 근 주민 단경

하여 훼 곳 등

도시공원 연 경보 지 등과 한 식생4. ,

또는 상 양 한 지

지 주민 지보 에 한 식5.

아 미 개 어 보 동 등 루어지고

는 지 내지 어느 하 에 해1 4

당 는 지

주택가 해 어∙

많 주민

상 는 지

근린공원 공 비∙

지역에 한

지

경사지가 심하지 않고∙

주변에 험 가 없는

상 근 한

지

상 양 하 개 에∙

한 우 가 고 보

필 하는 지

간 어 어∙

경훼 진행 고

는 지

민원 생 지가 없는∙

지

차

상지

계 립 지 아니한 미집행 도시1.

공원 지 지 다만 공원 지매( ,

등 계 고 하여야 함)

림지 지 변지 훼 우 가 는2. , ,

지 단 해당 지가 보 산지 공 산지 보< , ( ),

안림 산지 보 역 상 원보 역 하천, , ,

역 연안 역 등에 해당 경우에는 계,

과 사 하여야 함>

시 지 또는 지가 림지 지 변지3. , ,

재 지 지 않아 훼 우 가

는 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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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4【 】

지 계약 ( 14 )

지 갑 라 하고 산시 하여 다 과 같 지“ ” , “ ”○○○

계약 체결한다.

갑 과 실하게 계약내 행하여야 한다1 ( ) “ ” “ ” .

계약 지 역 시 계약 지 역 시는 다 과 같 그 경계 등2 ( ) ,

첨 도 과 같다.

계약 지 상 여 사 갑 하고 는 지 하 해당3 ( ) (ꡒ ꡓ ꡒ

지 라 한다 에게 상 여하는 것 하고 당해 지 시) ,ꡓ ꡒ ꡓ ꡒ ꡓ

민 식 등 공간 할 도 공한다.

계약 간 해당 지 계약 간 월 월 지4 ( )

간 한다.○

시 비 해당 지에는 다 각 같 시 비하는 것5 ( )․ ․

한다.

산책 안내 지 등 시민 한 한 시 비1. ․ ․ ․ ․

사 지하 한 시 사 시 보 한 시 별한2. , , , ,

개 지 한 프 등 사한 시 험 지책 등 지 보 에 필 하다,․

고 단 는 시

한 식재 단 개보 등3. , ․

리 계약 간 지 양 한 상태 지하 하여 다 각6 ( ) ꡒ ꡓ

사항 행하여야 한다.

해당 지 내에 재하는 가지 병 해 등 양1. , ,

하게 가꾸 하여 필 한 것.

해당 지 내에 비한 시 지보 에 한 것2. ․ ․

해당 지 내 청 등 청결한 경 지하 한 것3.

지사 한 에 한 해당 지 내 시 비7 ( ) 5 6ꡒ ꡓ ․

에 한 리 한 한 지 질변경 에 갑 승 없 는 해당 지ꡒ ꡓ

질변경 할 없다.

지 재지 지 지 ( )㎡

산시 동○○○ -○○○ ○ 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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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행 갑 계약 간 승 없 는 다 각 행 할8 ( ) ꡒ ꡓ ꡒ ꡓ

없다.

해당 지에 사 또는 하는 리 하는 행1.

해당 지에 새 운 공 하는 행2.

해당 지 질 변경하는 행3.

해당 지 채하는 행4.

해당 지에 건 하는 행5.

재산 감 등 지원에 한 사항 갑 에게 다 각 사항9 ( ) ꡒ ꡓ ꡒ ꡓ

지원한다.

1. 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 --------------------------

3. --------------------------

해당 지 지 리 계약 간 해당 지에 하여 시민10 ( ) ꡒ ꡓ

상 할 도 공하고 지 리한다, .

계약내 변경 본 계약 내 변경하고 하는 에는 갑 과11 ( ) ꡒ ꡓ

하여 결 한다.ꡒ ꡓ

계약 갱신 갑 과 계약 간 만료 개월 지 계약갱신 등에12 ( ) 1①ꡒ ꡓ ꡒ ꡓ

하여 하고 갑 계약만료 지 계약갱신 여 통지하여야 한다14 .ꡒ ꡓ

계약만료 지 갑 에게 항에 한 계약갱신 여 통지하지1② ꡒ ꡓ ꡒ ꡓ

아니한 에는 계약만료 다 당해 계약과 동 한 건 해당 지에 한

계약 동 연 다.

계약 시 갑 어느 한 쪽 본 계약에 하여진 내 에13 ( ) ,ꡒ ꡓ ꡒ ꡓ

하여 했 경우에는 다 각 취할 다.

간 고 본 계약 행하도 청할 다1. .

에 한 간 내 한 행 청 하 에도 하고 그 상태가2. 1

지 경우에는 계약 한 행 하여 필 한 강 하거 계약

계약 해지할 다.

에 한 에 비 본 계약 한 가 담하는 것 한다3. 2 .

해당 지 갑 계약 간 에는 에게 지14 ( ) ꡒ ꡓ ꡒ ꡓ

할 없 본 계약 만료하여 갑 상 계약 갱신 원하지 않, ꡒ ꡓ ꡒ ꡓ

경우에는 해당 지 갑 에게 하여야 한다.ꡒ ꡓ

계약해지 후 시 에 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지에 시 에15 ( )

하여는 갑 과 하여 시키거 철거한다.ꡒ ꡓ ꡒ ꡓ

계약내 해 등에 한 사항16 ( ) 계약내 해 과 계약에 하지 아니한

사항에 하여 다시 할 필 가 에는 갑 과 하여 하는 것 한다.ꡒ ꡓ ꡒ ꡓ

계약 보 등 본 계약체결 하 하여 계약 통 하여17 ( ) 2

갑 과 각각 통씩 보 한다1 .ꡒ ꡓ ꡒ 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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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 지 주( )

( )

산 시( 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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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5【 】

계약 ( 26 )

지 등 주민 갑 라 하고 산시 하여 다 과“ ” , “ ”

같 계약 체결한다.

계약 지 등 사 계약 상지역에1 ( )

한 지 하여 보다 하고 살 경 하는 것 한다.

갑 과 실하게 계약내 행하여야 하 갑 해당 지역2 ( ) “ ” “ ” , “ ”

지 등 계약내 실하게 행하도 하여야 한다.

계약 계약 마 지 계약 라고 한다3 ( ) OO ( ) .

상지역 계약 상지역 산시 동 지 필지4 ( ) OO OO OO OOO㎡

별지 지 도 에 시하는 역 한다.

계약 간 계약 간 월 월5 ( ) OOOO OO OO OOOO OO OO①

지 한다OO .

에 한 사항 에 한 계약 달 하 하여 에6 ( ) 1

한 사항 다 각 같 하 지 등 또는 거주하고 는 지,

등 에 하여야 한다.

안 고 질 는 경 도 도 에 한 열식 또는 생울1.

타리 하 필 한 경우에는 철망 병 한다 다만 가 차고 등 필, . , ․

한 한 지 아니한다.

지가 한 주택지 하여 각 주택별 별지에 하는 향 에2.

그루 상 그루 상 식재하는 것 하고 하도O , O ,

한다.

계 감 는 마 하 하여 사람 통행 많 곳 도 지3.

는 꽃 피는 식재하고 에 하 에도 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1

에는 도 에 한 에 등 아 계약 달 하

도 한다.

블 담 할 경우에는 블 안쪽에 식재하거 도 한4. (

에 단 하여 등 식재한다) .

리에 한 사항 계약지역 내 지 등 동 계약 하는 에7 ( )

하여 식재 에 하여는 달 도 리에 하여야 한다1 .

1. 지 등 식재한 각 가 뿐만 아니라 지역 경보 미

향상에 여한다는 것 식하여 함 훼 채 등 하여 는 아니 다.․

건 개 그 에 공 시 지 는 경우에는 식2. ․ ․

재 식하고 훼 경우에는 같 또는 계약에 하는 합한,

보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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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하여 보식하는 경우 간 원 한다3. 2 1 .

지 등 또는 거주하는 지뿐만 아니라 역 미 등4.

하는 가 등에 하여도 갈 에는 가 에 사 한 여 하여

하는 등 리에 한다.

등 지원에 한 사항 갑 에게 다 각 사항 지원한다8 ( ) “ ” “ ” .

1. ---------------.

2. ---------------.

3. ---------------.

지 등 주민 운 본 계약내 원 하게 행 리하 하여9 ( ) ․

갑 연 상 주민 개 한다“ ” 2 .

계약내 변경 해지 본 계약 내 변경하고 하는 에는 지10 ( )

등 원 동 에 하여 해지 경우에는 지 등 과 동 에 하,

여 갑 과 변경계약 체결하거 계약 해지한다“ ” “ ” .

계약 갱신 갑 계약 간 만료 월 지 계약갱신 여 에 하여11 ( ) “ ” 1①

한 후 그 결과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“ ” .

항에 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 다 해당 계약과1②

동 한 건 계약 동 연 다.

지 등 양도 등 당해 계약 역 안에 지 등 양도 등12 ( )

하여 리 변동 는 경우에 계약 내 그 새 운 지 등에

하여도 미 므 지 등 지 등 양도 등 할 경우에는 새

운 지 등에 하여도 계약내 하게 지하도 계약 사본 공

하여야 한다.

계약 시 본 계약내 하 경우 갑 계약 한13 ( ) “ ”①

하여 계약내 행하도 필 한 취하여야 한다.

항 규 에도 하고 계약 에 하여 해결 가능하거1②

계약 상태가 월 과하여 지 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 또는 해6 “ ”

지할 다.

계약내 해 등에 한 사항 계약내 해 과 계약에 하지 아14 ( )

니한 사항에 하여 다시 할 필 가 에는 갑 과 하여 하는“ ” “ ”

것 한다.

계약 보 등 본 계약체결 하 하여 계약 통 하여15 ( ) 2①

갑 과 각각 통씩 보 한다“ ” ” “ 1 .

갑 계약 상 역 안 지 등에게 계약 사본 각 씩 공하여“ ” 1②

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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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OOOO OO OO

갑 주민 주( ) OO

( )

산 시( )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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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6〔 〕

상

주 변 통신 통신 비 한다1. , ( )ㆍ ㆍ

도 하 도 가 가 압시 공동2. ㆍ ㆍ ㆍ

공동 리사 포함한다( )
〃

도 량 철도 도 주차 착3. ㆍ ㆍ ㆍ ㆍ 〃

4. 업 하는 취 시 개 험, (

지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 공),

하여 고지 에 하는 시 연 하 식 공(

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 시 과 그 시),

〃

경 집 시 람 공연 타 산업 하여5. ,ㆍ ㆍ ㆍ ․

하는 단 가 건 또는 단 가 공

지 질변경 채취 거 심는 행6. ,

7. 22 지 규 에 한 시1 14

에

필 한 공사 비 재료
8. 22 지1 13 규 에 한 시 과 사

한

능 갖는 시

매 사진9. ,

비고

다만 주 경우 주당 단주 에는 원 주 에는 원 철탑 에1. , 1 500 , H 800 ,

는 원 하 지하 경우에는 곱하여 산 한다1,000 , 100 5 .

료에 가가 포함하여 과한다 가가 시행2. ( 38 )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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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2009-632

공 고

산시 참 공자 지원 례 일부개 례안 입법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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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참 공자 지원 례 일부개 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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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문 표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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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

고

「 」

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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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2009-656

공 고

산시 지방공무원인사규 일부개 규 안 입법 고

❍

❍ ․

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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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

m

m

➢

➢

m

m

m

개 규 안 별 첨: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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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 일부개 규 안

조 항17 1 3 를 조 항17 1 4 로 한다.

조 항15 6 조 항17 1 7 를 조 항17 1 8 로 한다.
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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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비 고

․ ․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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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○○○

․

․

개 개 개

□

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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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문 표․

행 개 안

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15 ( )

① 조 항17 1 2 의 규 에 의한

일반직공 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 원(

외한다이하 이조에 같다 및 능직. )

공 원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요건

별표 같다[ 5] .

생 략( )②

삭< 95.09.16>③

④ 조 항17 1 3 및 연구 및 지도

직규 조의 규 에 의한 특별임용시6

험의 응시자격 임용 직 의 업 내

용과 동일하거나 이 사한 분야에

별표 의 구분에 의한 임용 계[ 8]

상당경 이 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3 . ,

일반직공 원 또는 능직공 원 상당등

의 을 받는 별 직공 원의 임용

계 에 의하고 별표 에, [ 8]

규 지 아니한 직 분야 근 경 자의

임용 직 담당직 의 내용곤란·

및 책임도 등을 고 하여 임용권자가

한다.

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15 ( )

① 조 항17 1 3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.

행과 같음( )②

④ 조 항17 1 4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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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⑤ 조 항17 1 6 및 연구 및 지도

직규 조의 규 에 의하여 고등학교6 ·

학 학 학원을 포함한다 이하· ( .

같다 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)

우 그 발 과 추천 차 및 임용

직 다음 각 같다.

생략1. ( )

생략2. ( )

생략3. ( )

⑥ 조 항17 1 7 및 연구 및 지도

직규 조의 규 에 의한 특별임용시6

험에 응시할 있는 자는 별표 에[ 10]

의한 임용 계 별 소요경 연 가 경

과한 자이어야 한다.

⑦ 조 항17 1 8 및 연구및지도직

규 조의 규 에 의하여 재학 장학6

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직

항 의 규 에 의한다5 3 .

삭< 2004.12.30>⑧

생략( )⑨

⑤ 조 항17 1 7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.

행과 같음1.( )

행과 같음2.( )

행과 같음3.( )

⑥ 조 항17 1 8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

⑦ 조 항17 1 9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

행과 같음( )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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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조 특 직 분야환경 또는 지역공17 ( ·

원의 특별임용) 조 항17 1 5① 의

규 에 의하여 특 한 직 분야환경 또·

는 지역에 근 할 공 원을 특별임용할

있는 범 는 다음 각 같다.

생략1. ( )

생략2. ( )

생략3. ( )

생략( )②

조 특별임용의 인원 한 조18 ( ) 17 1

항 및3 조 항17 1 10 의 규

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있는 인원

당해 해당직 원의 분의 소3 1(

첫째자리에 반 림한다 을 과할)

없다.

조 직시험의 면19 ( )

생략( )①

생략( )②

③ 조29 6 의 규 에 의하여 연구

직공 원이 직공 원 로 직할 경

우 직시험을 면 할 있는 직 내용

이 사한 직 별표 과 같다[ 11] .

조 특 직 분야환경 또는 지역공17 ( ·

원의 특별임용) 조 항17 1 6① 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.

행과 같음1. ( )

행과 같음2. ( )

행과 같음3. ( )

행과 같음( )②

조 특별임용의 인원 한 조18 ( ) 17 1

항 및3 조 항17 1 11 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

-----.

조 직시험의 면19 ( )

행과 같음( )①

행과 같음( )②

③ 조29 5 의 규 에 의하여 연구

직공 원이 직공 원 로 직할 경

우 직시험을 면 할 있는 직 내용

이 사한 직 별표 과 같다[ 11]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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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○

○
․ ․ ․

○

○ ○

○

○

○

비
비 고

․ ․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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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：
：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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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○○○○

․

․

개 개 개

□

○


